
 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
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5 월 30일

통  계  청  장

1. 통계의 명칭 : 국민연금통계
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국민연금공단
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322002호 [2006.11.07.]
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5.25.
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

결과표

• 국민연금통계 작성항목

 - 주요 현황  8종

 - 가입자 현황  28종

 - 급여 현황  43종

 - 장애·유족연금심사 현황  7종

 - 심사청구 현황  2종

 - 기금운용 현황  2종

 - 부록 (징수 현황)  2종

• 국민연금통계 작성항목

 - 주요 현황  8종

 - 가입자 현황  28종

 - 급여 현황  43종

 - 장애·유족연금심사 현황  7종

 - 심사청구 현황  2종

 - 기금운용 현황  2종

 - 부록 (징수 현황)  9종

-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연금

보험료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

공단에 이관된 이후 징수 관련 

통계와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

에서 생산 및 관리

-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통계를 

공시하고 있으므로 중복 공표로 

인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하고자 

2020년 통계연보부터 삭제

- 과거 공단이 생산한 통계지표에 

대한 이용자 요구가 많음에 따라 

학술적·연구적 가치를 위하여 

복원하여 부록으로 제공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205호


